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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직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여 완 한 

공공용물이 성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

로 일종의 정공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, 

국유재산법 제2조제2항  같은법 시행령 

제2조제1항,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1년 

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 행정재

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, 도시계획법 제82

조가 도시계획구역안의 국유지로서 도로의 

시설에 필요한 토지에 하여는 도시계획

으로 정하여진 목  이외의 목 으로 매각 

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,

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하여 

도로확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이 수립되어 

아직  토지에까지 공사가 진행되지는 아

니하 지만 도로확장공사가 진행 인  

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

정공물인지 토지도 일종의 행정재산인 공

공용물에 하여 취 하는 것이 타당하다

고 할 것이므로 구 국유재산법(’94. 1. 5 법

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의 것) 제5조제

2항이 용되어 시효취득의 상이 될 수 

없다. (제5호에서 계속)


